
특정장학기금 관리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한다)의 장학사업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서 기부한 
특정장학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특정장학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본교 장학사업을 위하여 기부
한 현금ㆍ동산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기타재산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.

제3조(종류) 기금의 종류 및 금액은 조성된 순서에 따라 별표와 같다. 
제4조(기금의 관리) ①기금은 본교 장학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,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.
 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1. 금융기관 예탁
2.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매입
3.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운용

제5조(기금의 평가) 당초기금의 평가는 기부당시 시가에 의하며, 연 1회 이를 재평가하여야 한다.
제6조(장학금의 재원) 이 기금에 의한 장학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과실

금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.
제7조(장학금 지급기준과 절차) 이 기금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대상ㆍ수혜인원 및 지급액등 세부적인 지급

기준과 절차는 기부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. 다만, 조건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
는 본교 장학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   칙
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칙
이 내규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칙
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칙
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

부    칙
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

부    칙
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

부    칙
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

부   칙



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칙
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칙
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